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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내 A31블록

❚공급대상 : 64~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22호

❚시 행 사 :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 공 사 : 우미건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관 운영 안내

- 파주 운정신도시 A31BL 우미린 센터포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pj2.lynn.co.kr)와 병

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ㆍ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우미린 홈페이지(pj2.lynn.co.kr)에서 접수가 가능합

니다.

1. 홍보관 운영관련 안내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해당 신청일 홍보관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특별공급 중 셰어하우스 및 세대구분형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홍보관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임차인 제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홍보관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첨자에 한해 입장이 제한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홍보관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홍보관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우미린 홈페이지(pj2.lynn.co.kr)에서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홍보관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임차인 제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유선상으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더라도 발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강제 퇴거조치될 수 있습니다.

3. 홍보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홍보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http://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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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이 주택은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10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입주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귀속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

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2.10.07.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

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홍보관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와 홍보관 병행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전화(031-942-4400)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

기 바라며, 청약 신청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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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

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

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 완

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

간(예비임차인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공고일(2022.10.07.)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

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

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13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에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임대차계약(변경)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

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시 점검 결과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시, 계약자가 기한 내 별도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 및 청년, 고령자 특별공급의 연령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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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홍보관 개관은 2022.10.07(금) 10:00 부터이며, 공급안내문 등은 홍보관 및 우미린 홈페이지(pj2.lyn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특별공급 중 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은 홍보관 현장접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

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

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

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특별공급(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 제외) 및 일반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 및 동

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공급은 총 세대수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

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 7규정[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무주택세대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를 적용합니다.

▪이 주택은 실임차인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임차

인이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

령을 따릅니다.
▪이 공고문은 우미린 홈페이지(pj2.lynn.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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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 중 200

만원(보증금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계약금 일체가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기 납부한 보증금 중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으로 징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인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이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 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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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파주시청 주택과–40339호(2022. 10. 04.)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수리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31BL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522세대(특별공급 21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관리번호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신혼

부부

셰어
하우스
(청년)

세대
구분형
(청년)

2022850021

64A 64.7390 19.5323 84.2713 42.8995 127.1708 74 - - - 74

‘23.02

64B 64.9779 21.0317 86.0096 43.0578 129.0674 - - 58 - 58
74A 74.7979 22.5418 97.3397 49.5651 146.9048 - - - 86 86
74B 74.5017 23.9597 98.4614 49.3689 147.8303 - - - 60 60
74C 74.5638 22.7161 97.2799 49.4099 146.6898 - 78 - - 78
84A 84.9959 25.1016 110.0975 56.3228 166.4203 - - - 136 136
84B 84.9943 26.2431 111.2374 56.3218 167.5592 - - - 30 30

합계 74 78 58 312 522

▪이 주택은 청약 신청시, 특별공급(64A, 64B, 74C)과 일반공급(74A, 74B, 84A, 84B)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

랍니다.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타입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

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이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임대차계

약신고 및 변경 법적사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응해야 합니다.



- 7 -

■ 주택형별 타입 표기안내

공고상 전용면적(㎡) 64.7390㎡ 64.9779㎡ 74.7979㎡ 74.5017㎡ 74.5638㎡ 84.9959㎡ 84.9943㎡

공급유형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구분형-청년)
일반공급

특별공급

(셰어하우스-청년)
일반공급

타입표기 방식 64A 64B 74A 74B 74C 84A 84B

■ 셰어하우스 침실별 면적안내

공급대상 타입
침실별 전용면적(㎡) / 인허가도서 기준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특별공급

(셰어하우스-청년)
74C 8.4466㎡ 8.4780㎡ 8.4780㎡ 8.4780㎡

■ 세대구분형 침실별 면적안내

공급대상 타입
침실별 전용면적(㎡) / 인허가도서 기준

세대1 (2룸형) 세대2 (1룸형)

특별공급

(세대구분형-청년)
64B 47.4679㎡ 17.5100㎡

▪타입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타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위 타입들은 홍보관 및 우미린 홈페이지(pj2.lynn.co.kr) 등에서 도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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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단위: 원)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은 타입별, 실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입 공급유형 실 구분
공급

세대수/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64A
특별공급

(신혼부부)
- 74 세대 147,000,000 5,000,000 142,000,000 63,000

64B
특별공급

(세대구분형)
(청년)

(2룸형) 58 실 107,400,000 5,000,000 102,400,000 46,000

(1룸형) 58 실 39,600,000 5,000,000 34,600,000 17,000

74A 일반공급 - 86 세대 173,000,000 5,000,000 168,000,000 123,000

74B 일반공급 - 60 세대 173,000,000 5,000,000 168,000,000 123,000

74C
특별공급

(셰어하우스)
(청년)

침실1 78 실 1,500,000 1,500,000 - 158,000

침실2 78 실 1,500,000 1,500,000 - 158,600

침실3 78 실 1,500,000 1,500,000 - 158,600

침실4 78 실 1,500,000 1,500,000 - 158,600

84A 일반공급 - 136 세대 194,000,000 5,000,000 189,000,000 133,000

84B 일반공급 - 30 세대 194,000,000 5,000,000 189,000,00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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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

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

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64B(세대구분형-청년-2룸형)는 침실1, 침실2, 주방, 거실, 욕실1, 현관, 발코니1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64B(세대구분형-청년-1룸형)는 원룸, 욕실1, 현관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74C(셰어하우스-청년)은 각 침실1, 2, 3, 4를 전용으로 사용하며, 세대 출입문, 거실, 발코니, 주방, 파우더룸, 욕실1, 욕실2, 현관 등을 공용으로 사용합니

다.

▪74C(셰어하우스-청년)의 관리비는 거주하는 4인이 매월 사용면적 비율로 나눠서 납부하고, 만약 임차인 1인이 중도에 퇴거하여 남은 3인 단독으로 74C

(셰어하우스-청년)에 거주할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 혹은 임차인들이 해당 세대의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4B(세대구분형-청년)의 관리비는 2룸형, 1룸형 별도 납부됩니다.

▪64B(세대구분형-청년(원룸/투룸)), 74C(셰어하우스-청년)의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최초 계약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총 3개의 임대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이 불가하고, 갱신 시점에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500만원이며, 잔금은 선택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임대조건에 따라 상이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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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임대조건 (단위: 원)

타입 공급유형 공급구분
공급

세대수/실

표준형 선택형 I 선택형 II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64A
특별공급

(신혼부부)
- 74 세대 147,000,000 63,000 110,000,000 193,000 82,000,000 291,000

64B
특별공급

(세대구분)
(청년)

2룸형 58 실 107,400,000 46,000 80,400,000 141,000 59,900,000 212,300

1룸형 58 실 39,600,000 17,000 29,600,000 52,000 22,100,000 78,300

74A 일반공급 - 86 세대 173,000,000 123,000 157,000,000 179,000 124,000,000 294,000

74B 일반공급 - 60 세대 173,000,000 123,000 157,000,000 179,000 124,000,000 294,000

74C
특별공급

(셰어하우스)
(청년)

침실1 78 실 1,500,000 158,000 163,000 163,000 - -

침실2 78 실 1,500,000 158,600 164,000 164,000 - -

침실3 78 실 1,500,000 158,600 164,000 164,000 - -

침실4 78 실 1,500,000 158,600 164,000 164,000 - -

84A 일반공급 - 136 세대 194,000,000 133,000 176,000,000 196,000 139,000,000 326,000

84B 일반공급 - 30 세대 194,000,000 133,000 176,000,000 196,000 139,000,000 326,000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공통)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계층(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 무주택세대구

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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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특별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특별

공급

세대

구분형

58
(116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

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만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셰어하우스의 경우 세대의 호실(침실1,2,3,4)별 1인으로 구성되며, 각 호실별 

청약자격이 부여됨

※ 셰어하우스의 경우 각 호실별 1인이 청약하되, 2인 이상 구성하여 청약할 경

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약(단, 입주 후 편의성, 효율성 및 안전으로 고려하여 

동성으로 구성하여 청약, 혼성구성 청약불가)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

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셰어하우스의 경우, 2인이상 청약시 소득기준은 모집인원 

중 소득순위가 낮은 자를 기준으로 선정

※셰어하우스 청약

-1순위(1인)+1순위(1인)+1순위(1인)+3순위(1인) 4인 모집으

로 청약시, 3순위로 청약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각 호

실별 모집인원이 4인구성>3인구성>2인구성>1인구성 순으

로 우선공급하되, 모집인원이 동일구성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모집인원 중 1인이라도 부적격 통

보 및 모집인원에서 이탈 시, 당첨자 전원은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

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12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

약접수가 공급물량의 22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선

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셰어

하우스

78
(312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신혼

부부
74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

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

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

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

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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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

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

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특별공급 청약을 원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해당 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하오니 청약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64A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약 신청자는 상기 신혼부부계층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4B(세대구분(2룸형, 1룸형))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약 신청자는 상기 청년계층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4C타입 셰어하우스(4인)에 동반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청약신청시 동반입주를 체크하여 주시고, 함께 거주할 임차인의 필수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동
반입주하는 임차인 역시 개별적으로 청약신청을 진행하고,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남자와 여자 혼성으로 셰어하우스 거주는 불가하며, 혼성으로 동반입주를 체크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                                                                                                                  

(단위: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이하 3,212,113 4,844,370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110%이하 3,533,324 5,328,807 7,060,423 7,920,890 8,058,679 8,557,808 9,056,936 9,556,064

120%이하 3,854,536 5,813,244 7,702,279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ㆍ별거 등으로 소득파

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항목)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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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셰어하우스 및 

세대구분형 특별공급의 경우 현장 접수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홍보관에서 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12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자격요건

일반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 2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부적격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

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타입

(셰어하우스 제외)

(세대구분형 제외)

1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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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예비임차인 및 낙첨자 포함)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방법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 환불 신청 계좌가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

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17:30)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입(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PC 청약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타입)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접속 후 PC청약방법 참조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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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금

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 제외)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12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 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우미린 홈페이지(pj2.lynn.co.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하여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타입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청년, 신혼부부) 예비임차인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및 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 신청자 홍보관 방문 청약 안내사항

▪청약 신청자 중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의 경우, 홍보관 방문 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이고, 아래 일정 및 장

소, 구비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셰어하우스 및 세대구분형 신청자의 경우, 홍보관 방문접수를 통해 청약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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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신청장소 비고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2022.10.12.(수) ~ 10.13.(목)

[10:00 ~ 14:00]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69-1,

프라임타워 4층
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 신청자

2022.10.12.(수) ~ 10.13.(목)

[10:00 ~ 16:00]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 시

(배우자포함)

∙ 특별공급,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시 청약신청금 필요(주택청약 참가은행에 통장개설 및 청약신청금 예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홍보관 방문

※ 홍보관에서는 현금수납 불가하므로 필히 주택청약 참가은행 입출금 통장에 청약신청금(1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필히 

발급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

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

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

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

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

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2.10.07.)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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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청약신청금 예치 및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

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홍보관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청약홈 신청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

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예정자까지 포함,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

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

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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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 청약 및 계약일정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계약일자

특별공급
(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

2022.10.12.(수) 10:00 ~
2022.10.13.(목) 16:00

주택홍보관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69-1, 프라임타워 4층)

*셰어하우스, 세대구분형은 홍보관 방문을 통해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10.20.(목) 17:00
(pj2.lynn.co.kr)

2022.11.07.(월) 10:00 ~
2022.11.10.(목) 16:00특별공급

(신혼)
2022.10.12.(수) 09:00 ~

2022.10.13.(목) 17:30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접수

(www.applyhome.co.kr)
* 정보취약계층은 홍보관에서 인터넷접수를 

도와드립니다.

2022.10.20.(목) 16:00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022.10.12.(수) 09:00 ~

2022.10.13.(목) 17:30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여부는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금융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비 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우미린 홈페이지(pj2.lynn.co.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

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

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http://www.applyhome.co.kr
http://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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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체결
■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구비서류 제출 2022.10.24.(월) 10:00 ~ 2022.10.28.(금) 16:00 주택홍보관
- 주소 :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69-1,

프라임타워 4층당첨자 계약체결 2022.11.07.(월) 10:00 ~ 2022.11.10.(목) 16:0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ㅇ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ㅇ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ㅇ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ㅇ 4.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ㅇ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ㅇ 6.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ㅇ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ㅇ 8.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ㅇ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유형별

청년
(셰어하우스, 세대

구분형 포함)

ㅇ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ㅇ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ㅇ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ㅇ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ㅇ 5.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ㅇ 6. 비사업자 확인각서 ∙ 주택홍보관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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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2.10.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

수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

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혼
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ㅇ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ㅇ 2. 소득관련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ㅇ 1. 결혼 확인서류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ㅇ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ㅇ 3. 소득 관련 서류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공통
(해당자)

ㅇ 1. 임신증명서류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견본주택 비치)
ㅇ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ㅇ 3. 비사업자확인각서 ∙ 주택홍보관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ㅇ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ㅇ 2. 위임장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ㅇ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구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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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포함)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직장가입자만 

해당)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0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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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

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

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

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임대보증금 우리은행 1005-804-069130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상기 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후 임대보증금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

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됩니다.)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902-302)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

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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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임대료 납부

▪월 임대료납부계좌는 입주 전 별도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3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3년 02월(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2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경비실 1개소 등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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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

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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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

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

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

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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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인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수탁하였습

니다.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에는 「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우미린 홈페이지(pj2.lynn.co.kr)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

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

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기 납입한 계약금 중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계약금이 200만원 미만일 경

우 계약금 일체가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500만원(보증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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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가 유보금으로 공제됩니다.))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

환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

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의무임대의무기간 10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

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주택홍보관,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

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

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

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

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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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주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

시기 바람.
▪각종 광고ㆍ홍보물(사이버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홍보관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ㆍ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저류시설, 전신주, 철탑, 비닐

하우스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요청사항으로 외부완화차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차선 설치로 인해 대지면적 및 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2. 단지

1)공통사항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

향평가, 제영향평가(환경, 재해, 학교(교육) 등) 협의내용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면적, 획지, 형상 등) 및 지구내 다

른 토지의 용도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 남동측 약 1km 반경 내에 송전탑, 동측 약 2.1km 반경 내에 쓰레기집하장, 북측 약 2.3km 반경 내에 오수 중계펌프장, 북측 약 3km반경 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하며 또한 변전소, 케이블헤드부지, 주유소, 지장송전선로 C/H 부지 등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니, 반드시 단지 외부 여건을 확인 

후, 이점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서측에는 30M도로, 북측에는 26.5M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해당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택

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단, 코로나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주택홍보관 관람을 제한하고 있으므

로, 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해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시설,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등의 시

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장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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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

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주택홍보관에 표현된 CG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주출입구는 단지 북측에 위치하며 단지 내 인근 세대는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빛 및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단

지내 상가 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출입구가 설치됨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사다리차 진

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

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

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주택홍보관에서 확인바람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골프연습장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

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각 동 주변 휀룸,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위치를 확인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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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내 901동, 904동 옥상, 지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음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

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

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

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단지 출입구 문주는 북측 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

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907동, 908동 사이에 출입구가 위치하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지상주차장 인근 세대의 경우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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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 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901동 옥상 위성안테나 시공되며, 905동 5호 인접 한전 변압기가 위치되어 있음

▪단지마을명은 초롱꽃마을 9단지 명칭이 사용됨

▪단지 동측 문화공원 4호는 원형보전지에 산책로, 벤치 등 최소한의 공원시설물만 설치되는 보존형 근린공원임

▪문화공원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인해 소음, 냄새 등의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상부 옥상층에는 조경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해당공간과 인접한 세대에서는 해당 구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인허가 과정에서 지차제 요청사항으로 가감속차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차선 설치로 인해 대지면적 및 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903동 6호, 907동 1호 측벽 B.I조명이 설치 될 예정으로 인접동(904동, 908동 등) 빛공해 등의 생활 불편을 느낄 수 있음.

2)주차장

▪단지 내 단차로 인해 901동, 904동, 905동, 906동, 907동, 908동은 지하주차장 2개층, 902동, 903동은 지하주차장 1개층으로 지하주차장 계획이 동별 상이

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내부통행로 높이는 2.7m로 설계, 지하1층 유효높이는 2.3m, 지하2층 유효높이는 2.7m로 설계되었으며 이외구간(차량주차구간 

등)은 높이가 다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빛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음.

3)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은 임대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

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

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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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동의 1층 및 지하층, 최상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에서의 소음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음

▪카페 린의 경우 추후 임차인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해 운영할 예정임.

4)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사업주체에서 운영·관리할 예정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아님.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은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남측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상가 전용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음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5)공용홀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6)어린이집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

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될 예정임.(단, 관할 지자

체의 의견 및 지역내 어린이집 공급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으로 입주민은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파주시와 체결할 예정임.(다만, 영유아보

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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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람.)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파주시에서 신청하는 위탁운영

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

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동별특이사항

901동 – 5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주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후면에 유아놀이터가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측면, 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하부, 데크부분, 3호라인 후면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902동 – 3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주동 전면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호라인 필로티부분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중앙광장 및 연못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계절별 해충, 냄새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903동 - 3호라인, 5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주동 전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주동 후면에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3호라인, 5호라인 필로티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904동 – 2호라인, 3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주동 하부에 제연휀룸, 동전기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기기의 작동으로 인한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후면, 측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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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 전면에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905동 – 3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주동 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3호라인 필로티 및 주동 하부에 D.A가 설치되며, 이에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서측, 북측에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906동 – 3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주동 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3호라인 필로티에 D.A가 설치되며, 이에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전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북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이로인해 해당 저층부 새대는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도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907동 – 1,2호 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3호라인 1층에 용역원실/다목적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전면, 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1호라인 필로티에 D.A가 설치되며, 이에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이로인한 해당 저층부 세대는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도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북동측에 단지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전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908동 – 1호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2호라인 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3호라인 1층에 카페린(맘스테이션)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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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라인 필로티에 D.A가 설치되며, 이에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북서측에 단지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전면에 유아놀이터가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8)교육시설관련

▪파주 운정신도시 A31BL 학생배치는 초등학생의 경우 초롱초등학교, 중학군은 교하·운정중학군(교하중학교, 두일중학교, 심학중학교)으로 설정하여 배정

하며, 고등학교는 비평준화로 배치될 예정이나,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지구 내 학교시설 계획은 블록별 입주시기, 세대수, 학생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및 교육부 심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되

며, 심사결과에 따라 개교일정, 학생배치계획 등이 결정될 예정임.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 및 학교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

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3. 단위세대

1)공통사항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세대내 가구는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정,벽,바닥 등), 욕조배면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기본 천정고는 1~3층 2.5m, 4층~최상층 2.3m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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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에 따른 소음들이 생길 수 있으며 1층, 최하층(필로티세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실외기와 하향식 피난구는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수동식)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람

▪64B타입 원룸형은 소방법에 의거 3~10층까지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일부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

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각 1개소 매립 설치되며, 셰어하우스(74C)는 각 실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고, 세대구분형(64B)의 경우 원룸형에

1개소, 투룸형에는 거실 및 침실에 각 1개소 매립 설치됨.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의 우려가 있음.
▪욕실 및 보조주방 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 됨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음.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사이버모델하우스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빨래건조대스위치 등이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타입별로 위치나 

방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동일한 타입(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조망권, 소음, 에너지소

비량, 단열성능 등의 다양한 주거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각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 타입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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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임.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홍보관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

의 확보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에 구현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사이버모델하우스,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 적용된 공기질관리통합시스템, 미세먼지 센터 알림시스템(부대시설) 이용시 통화료 이외의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적용 

아이템은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

령을 따름.

▪실외기실, 발코니실은 전열교환기 및 설비배관, 소방배관이 노출되어 있음

▪세대구분형 원룸세대는 인덕션 2구 설치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음

▪64B타입 세대구분형의 경우 원룸형과 투룸형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비상시 원룸형 세대는 주방 경량벽체를 파괴하고, 투룸형 세대에 위치한 하향식 

피난구로 피난하게 되어 있으므로(11~15층의 경우에 해당됨. 원룸형 1~2층 제외, 3~10층 완강기 사용 권장) 해당 부분에 짐을 적치하시는 것을 지양하시

기 바라며, 임차인은 이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2)창호

▪외부창호 프레임의 색상은 외측은 지정색, 내측은 시트지(타입별 상이)가 시공될 예정임(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 색상이 변경됨

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실외기실 루버창은 외부도장과 연계해서 일부세대에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3)발코니확장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 및 외부샷시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금회 공급세대인 522세대 전세대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함.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구현함.

▪발코니 확장부위는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부위인 안방발코니 내측은 22mm복층유리 이중창, 외측은 22mm복층유리 단창

으로 설치되고, 주방발코니 외측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 내측(발코니2(보조주방))은 목문(ABS수지)이 설치예정임(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

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발코니 샷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실 시공시 다르

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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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급·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수전에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실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에는 소방피난이동공간으로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피난동선의 방해가 되는 적재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는 바닥에 햇치커버와 피난용 사다리가 일치되어 설치 됨.

4. 분양홍보물 관련(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인쇄물 등)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사이버모델하우스 64A, 74C, 84A타입 천정고는 2.3m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사이버모델하우스 내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사이버모델하우스 미구현세대의 경우 주택홍보관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

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

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주택홍보관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타입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 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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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샘플하우스를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광고 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 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5. 계약관련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주택임대관리업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친환경 주택 성능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미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고효율 급탕·급수펌프 적용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

수변전설비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적용

조명설비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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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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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원)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건축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1,565,778,500

소방/통신감리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75,100,000

전기감리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370,881,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시공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비고
㈜우미케이원제10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7287968)

우미건설㈜
(205211-0001385)

㈜한국토지신탁
(110111-1258220)

엔에이치투자증권㈜
(110111-0098130)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홍보관 사이버 모델하우스 : pj2.lynn.co.kr

■ 홍보관 위치 :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69-1, 프라임타워 4층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031-942-4400


